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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문 비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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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문 비․

부 별 계

단 노 원

경

미

원

도

로

보

원

소

계

시

장

지

리

인부

장

공사,

작업등

업

인부

장

지도

단속

감시

자

인부

단

잡역

조

인부

계 207 126 28 23 17 57 41 40

본청

소계
133 66 5 8 13 40 41 26

여

복지과
4 4 1 1 1 1

청소과 45 4 4 41

사업소
소계 44 30 10 9 4 7 0 14

도

행 과
5 5 2 1 2

도과 7 3 2 1 4

청소년
회
리과

7 7 3 1 3

부 별 계

단 노 원

경

미

원

도

로

보

원

소

계

시

장

지

리

인부

장

공사,

작업등

업

인부

장

지도

단속

감시

자

인부

단

잡역

조

인부

계 205 125 28 23 17 56 40 40

본청

소계
132 66 5 8 13 39 40 26

여

복지과
3 3 1 1 1

삭

청소과 44 4 4 40

사업소
소계

44 30 10 9 4 7 0 14

삭

도과 11 7 4 2 1 4

청소년
회
리과

8 8 3 1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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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문 비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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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제 호2009-2

고 시

1. 시계획시 체 시 골프 사업에 하여 계획 에 한 률( : )

제 조 규정에 거 실시계획 경 가하고 같 제 조 규정에 거88 , 91

다 과 같 고시하며,

2. 계 는 산시청 시계획과 에 비치하고 해 계 에게( 450-4447)

보 니다.

2009. 1. .

산 시

사업시행 산시 어 리 면 리 연리 원1. : , ․

사업 종류 명칭2.

종 류 시계획시 체 시 골프1) : ( : )

명 칭 산 조 공사2) : C.C

사업 면적 또는 규모3.

면 적1) : 4,240,782㎡

규 모 홀 회원제 홀 제 홀2) : 81 ( 18 , 63 )

사업시행4.

사업시행 주 산시 면 리1) : 1741

사업시행 명 산레져산업 주 표 강2) : ( )

사업착수 공 정 년 연5. : 1

단계1 단계2 단계3 단계4 단계5

당
27

(’04.06. ’06.02.)

9

(’04.06. ’06.08.)

원 18

(’04.06. ’07.01.)

18

(’06.05. ’08.01.)～

9

(’06.05. ’08.12.)

변경
27

(’04.06. ’06.02.)

9

(’04.06. ’06.08.)

원 18

(’04.06. ’07.01.)

18

(’06.05. ’08.01.)～

9

(’06.05. ’09.12.)

사 또는 수 할 조 등 실 생략 경 없6. : ( )

공공시 등 양 에 한 사항 해당 없7. :



제 호 시 보 금313 2009. 1. 30( )

- 9 -

사 업 승 내 역

사 업1. 동 빌아 트 신 공사 양: ( )

사업주체2. 산시 동 주택건: 859-16 ( )

사업3. 산시 동 지: 385-60

사업내4.

가 지. : 17,648.70㎡

나 건. : 12,277.605㎡

다 연. : 95,721.5026㎡

라 건 규. 아 트 동: 4 , 31 33 , 614～

- 107.68 ( : 76.2648 ) 120㎡ ㎡

- 107.84 ( : 76.2648 ) 128㎡ ㎡

- 119.51 ( : 84.9352 ) 58㎡ 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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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19.69 ( : 84.9352 ) 60㎡ ㎡

- 119.28 ( : 84.9348 ) 120㎡ ㎡

- 119.46 ( : 84.9348 ) 128㎡ ㎡

마. 철근콘크리트:

사 업 비. 천원: 69,276,700

사 사업 간. : 2009. 02 2012. 5～

복리시 타시5.

리사무- : 182.88㎡

보 시- : 182.88㎡

주차 계단승강 복도등- , , , : 21,961.3141㎡

실 실- , : 355.4832㎡

재 보 창고- : 115,3632㎡

통신실경비실 실- , , : 209.9506㎡

근린생 시- : 1,843.7943㎡

6. 계도 승 계도 같:

7 지 단 계 실시계 가 결 도. : ( )

8. 타 한 사항 계도 는 산시청 건 과 에( 063-450-4471 )

비 어 니 문 하시 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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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제 호2009-4

고 시
주택 에 한 주택건 사업계획 승 과 련 단 계획에 한 시1.

리계획 결정사항 규제 본 제 조 규정에 라 형 면 고시8

하며, 계획 에 한 률 제 조에 거86 시계획시 사업 시행

정하고, 같 제8 조 규정에 거 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 가 함에 라8 ,

같 제 조 규91 정에 거 다 과 같 고시합니다.

2. 계 는 산시청 시계획과 에 비치하고 해( 450-4446, 4447)

계 에게 보 니다.

2009. 1. .

산 시

사업시행지 산시 동1. : 385-19, 385-60

사업2.

가 도시계 시 도 사업. : ( )

나 주택건 아 트 신 에 도시계 도 사업. :

사업 또는 규3.

시
시 결 시행

연 (m) 연 (m) 폭원(m) 연 (m) ( )㎡
도 2 72 184 15.5 5.5 130.3 701

합 계 701

사업시행4.

가 사업시행 주 산시 동 한 아 트. : 895-16 101

나 사업시행 주택건. : ( )

사업착수 공5. : 2009. 2. ~ 2012. 5. 31.

사 또는 수 할 지 등6.

목
적
( )㎡

편
면적( )㎡

리
비고

명 주 명 주 리

1 385-19
13,635.

6
384.3

주 페라( )
하 스컨 산시 명동 385-19

주 민( )
행

남
문로 가2 9-1

근저당

주 랜드( )
리

전 탄
동 590

근저당

2 385-60
18,064.

2
316.7

주 미 종( )
합건

산시 조촌동 895-16
현 한 아파트 102

농업협동조
합 앙회

충정
로 가1 75

근저당

계 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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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 등 귀 양도에 한 사항7.

가 무상귀 새 는 공공시 체. :

나 무상양도 해당 없. :

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에 한 도시 리계획 결 변경 조 ( )․ ․

용도지역 결 변경 조1. ( )

변경사항 없음- -

용도지구 결 변경 조2. ( )

변경사항 없음- -

종 지구단 계획구역 결 변경 조3. 1 ( )

종 지구단 계획구역 결 변경 조1 ( )▨

구분

도면

표시

번

구 역 명 치

면 ( )㎡

비고

변 경 변경후

신 21
명동 아 트

종지구단 계획구역1

군산시 명동

번지일원385-60
- 18,779.1 18,779.1

종 지구단 계획구역 결 변경 사1 ( )▨

구분
도면표

시번
치 면 ( )㎡ 변경 사

신 21
군산시 명동

번지 일원385-60
18,779.1

상업지역의 토지를 상 로 체계 계획 인 공․

동주택건 사업을 추진하여 군산시의 균 장

과 쾌 한 환경조 을 도하고자 본 사업구역

을 종지구단 계획 구역 로 결 하고자 함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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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시 의 배치 규모에 한 도시 리계획결 변경 조 ( )

교통시1.

가 도로 결 변경 조. ( )

구분

규 모

능
연장
(m)

치
사용
태

주요
경과지

최
결 일

비 고

등 류별 번
폭원
(m)

종

소로 1 76 10
국지
도로

177
로
2-3

로
3-5

일반
도로

건고91
(‘68.7.22)

변경 로 2 72 15.5
국지
도로

184
(184)

로
2-3

로
3-5

일반
도로

폭원확장

노 연장

는 지구단 계획구역내 연장임( )※

나 도로 결 변경 사. ( )

구분
변경

도로명

변경후

도로명
변 경 내 용 변 경 사 비고

변경
소로

1-76

로

2-72

폭원확장 및 노 연장․

폭원- : 10m 15.5m→

노 증- : 177m 184m( 7m)→

주택건 사업과 지구․

단 계획에 른 도로폭원확

장에 의한 도로등 소로( →

로 변경 및 노 연장)

가구 및 획지의 규모 조 에 한 도시 리계획결 변경 조 ( )

가구번 면 ( )㎡
획 지

비 고
획지번 치 면 ( )㎡

Ⅰ 18,779.1

①
군산시 명동

번지385-60
17,648.7

공동주택,

부 시 및 복리시

②
군산시 명동

번지외 필385-60 4
1,031.6

도시계획도로용지

로( 2-72 )

③
군산시 명동

번지385-60
98.8 일반도로용지



 건축 에 한 용도건폐 용 률높이에 한 도시 리계획결 변경 조( )․ ․ ․

획지번 치 구 분 지구단 계획결
법규 군산시조 등( )

참 고< >

①

군산시

명동

번지385-60

용 도

지 용도 공동주택 부 시: ,․

및 복리시 허용용도( )․

공동주택-
불허용도 지 용도 이외의 용도:․

건폐 이하80%․ 이하 조80% ( )․

용 률 이하460.0%․ 이하 조1,000% ( )․

높 이 최고높이 이하: 33․

교통처리에 한 도시 리계획결 변경 조 ( )

구 분 용

차 량

동

진 출 입

동

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분별한 진출입을 한하 하여 차량

출입허용구간 개소 및 비상출입구 개소 지1 1

교통안

시

단지내 도로곡 구간 및 교차구간 반사경 치로 시거확보 개소(8 )

과속 험구간 과속방지 치 개소(3 )

사업지 남 남 가로보행자 보 용 가드 스 치, (L=159m)

비상출입구 근부에 탈착식 볼라드 치 개소(2 )

보 행 동
사업지 남 가로 명 면 확폭구간 사업지 보도확보( 1 ) (B=1.5m)

단지내 보행동 단 구간 험 식 횡단보도 치 개소(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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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2009-5

어업권보유한계면적의범위개정고시

산업법시행령 항 및 항 규 에 거 지 별 합 및 어 계18 1 5

『어업권 보 한계 범 를 산시 산 원회 결하여』 다 과 같

고시합니다.

2009. 1. .

산 시 장

어업권 보 한계 범□

단 체 별
어장보 면 한계

계 원 한계면

지구별조합 한해

어 계

인이상400 이하2,100ha

인이상 인미만350 400～ 이하1,900ha

인이상 인미만300 350～ 이하1,700ha

인이상 인미만250 300～ 이하1,500ha

인이상 인미만200 250～ 이하1,300ha
인이상 인미만150 200～ 이하1,100ha
인이상 인미만100 150～ 이하900ha
인이상 인미만50 100～ 이하700ha
인미만50 이하500ha

부 칙

시행일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( ) .①

② 다른 고시 폐지 어업권 보 한계 범 산시고시 는( ) ( 2007-475)

를 폐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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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제 호2009-8

고 시

○ 시계획시 로사업에 하여 계획 에 한 률( ) 제 조에 거88

실시계획 가하고, 같 제 조 규정에 하여 다 과 같 고시하며91

○ 계 는 산시청 시계획과 에 비치하고 해 계 에게( 450-4447)

보 니다.

2009. 01. .

산 시

사업시행 창동 원1. : 2-3

사업 종류 명칭 면적 규모2. ,

사업 시
도시계 시 결 실시계

비 고
폭원 연 폭원 연

창 통17

도 개
3-473 6 223 6 65 281

계 281

사업시행3.

가 사업시행자 주소 산시 동 시청로. : 8 조촌동( 888 )

나 사업시행자 명 산시장 도시계획과. : ( )

사업 착수 정 공 정4. : 2009. 01. ~ 2011. 12. 31.

수 또는 사 할 등 조 조 참조5. :

공공시 등 양 에 한 사항 해당 없6. :

계 게제실 생략7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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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할 토지 및 지장□

순 목
적

( )㎡
편 면적
( )㎡

리
비고

명 주 명
리
내

1 2-3 26 26 판순 산시 창동 2

2 2-4 14 14
리 업

주식회사
동 수동

가2 227-28

3 3-201 18 18 형채 산시 창동 3-14

4 3-202 1 1 여상순
주 양동
320-29

5 3-203 전 4 4 화 3 산시 창동 3-52

6 22-8 20 20 산시

7 22-9 46 46 산시

8 22-10 13 13 산시

9 22-22 221 61 산시

10 22-24 6 6 산시

11 22-25 23 23 산시

12 22-26 62 62 산시

13 22-27 52 52 산시

합계 필13 506 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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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측량 점 성과 고시

산시 고시 제 호2009-9

나포면 주곡리 민원업무에 따른 적 근점 점 설치에 하여(4 )

적측량 점 측량성과를 적 시행규칙 제59조 제 항 규정에2

거 다 과 같 고시 합니다.

년 월2009 1

산 시

적측량 점 평면 각 종횡선수치

토 소 설치년월 측량성과
보 소

명 칭 호 X( )ｍ Y( )ｍ

적 근점 51005 280524.65 184181.75 나포 주곡. 140-2 2009.1.9 산시청
토 정보과

〃 51006 280214.34 184043.76 나포 주곡. 114-13 〃 〃

〃 51007 280266.04 184002.37 나포 주곡. 119 〃 〃

〃 51008 280300.22 183792.03 나포 주곡. 157-13 〃 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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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
②

․

①

②

③

④

☏

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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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제 호2009-177

산시 역사회복 협 체 조례

개정조례안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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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제 호2009-222

공 고

년 월 일2009 1 30

군 산 시 장

군산시 사회 기업육성에 한 조례제 안 입법 고

제 이유1.

주요내용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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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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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제 호2009-224

산시립 서 조례 안 고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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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용 료

실 1 30,000

사 시간별1.

1 09:00 ~ 21:00

시간 내1 4

사 시간 미달한 에도 사 료는 액2. 1

징수한다.

시간 미만 과시는 다 사 료 트3. 1 20

가산하고 시간 상 시간미만 과시는 다 사1 2

료 트 가산하 시간 상 과시는 다50 2

사 료 액 가산한다 다 사 가.(

경우 과 사 과)

양문 실
1 20,000

비 사 료 원( ) 비 고

향

향 비 1 10,000
마 크 3․

하 가시 당 원 가1 2,000

산

무 마 크 1 5,000

실 1 25,000
과 에․

사 담

빔프 트
실

1 10,000
양문 실

냉 난․
실

1
20,000

는 시간 내 한다1 4‧
양문 실 10,000



제 호 시 보 금313 2009. 1. 30( )

- 39 -

수 수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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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제 호2009-225

산시립 서 조례시행규칙안 고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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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립도 운 시행규 안( )

규 산시 도 운 하 라 한다 에1 ( ) ( " " )「 」

사항과 그 시행에 하여 필 한 사항 규 함 한다.

퇴 열람시간 산시립도 하 도 라 한다 도2 ( · ) ( " " )

시간 별 과 같다 다만 도 하 라 한다 필 하다고1 . , ( " " )

할 에는 변경할 수 다.

시립도 다 각 같다3 ( ) ①

도 월 날 날 날 날다 날 날 다1. : 1 1 , , , , , ,

날 거 시공 한다 다만 료실 월 과 경 에 한다, ( ) . , .

2. 피채만식도 공 공 에 한 규 공 에 한다: 2 .「 」

3. 도 공 공 에 한 규 공 에 한다: 2 .「 」

도 리 검 시 물 청 타 필 하다고 하는· ,②

경우에는 산시 하 시 라 한다( “ ” ) 승 얻어 시 할 수 다.

항에 거 시 할 에는 개시 지 시 사 공고3③

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 하여 시 할 에는 한다. , .

도 한 도 도 운 상 지 래할 우 가 다고4 ( ) ①

단 에는 한할 수 다.

도 는 다 각 사항 수하여야 한다.②

도 시 내에 는 항상 다 야 한다1. .

지 에2. 연 주 담 식 취 타 타 에게 해가 는, , , ,

행 하여 는 아니한다.

료 비 타 시 물 훼 하여 는 아니 다3. , , .

열람실내에 수 하여 는 아니 다4. .

도 는 타 에게 여하여 는 아니 다5. .

도 료 시 상 리 해하는 행 하여 는 아니 다6. .

7. 도 보 란물 등 해 보 검색 열람하는 행 하여 는 아니 다, .

타 도 내 질 문란케 하는 행 하여 는 아니 다8. .



제 호 시 보 금313 2009. 1. 30( )

- 43 -

열람 가 항 규 에 한 에는 열람 지시키거나 퇴2③

할 수 다.

도 는 열람한 료 도 시간 료 에 실 납④

하여야 한다.

원가5 ( ) ① 도 원 하 원 라 한다 가 할 수 는 격 산시( " " )

하 시 라 한다 에 주 고 는 시에 재한 직 나 학 에( “ ” )

재직 또는 재학 하 도 나 독 진 하여 특별,

하는 경우에는 한다.

원 가 하고 하는 는 다 각 비 하여 별지 2②

식 별지 식에 한 원 아야 한다 단 비 는 다1 . ,

각 같 비 사진 개월 내 한 것 어야 한다6

신 주민등 또는 운 허 사진 매1. - ( ), 1

고등학생 신 미 학생 재학 주민등 등본 가 계2. · ( ) - ( , ,

사진 매), 1

아 아동 보 동 료보험 학생사진 매3. - , , 1‧

산시 재 직 나 학 재직 학 신 재직 또는 사원 학4. ( ) - , ,

생 사진 매, 1

원 사 책6 ( ) ①‧ 원 원가 에 한하여 매 한1 1 다.

원 본 가 사 할 수 없 료 시에는 드시,②

원 지참하여야 한다.

③ 원 실 또는 훼 하 에는 도 에 신고하여야 하 재 원

신고 후에 다14 .

원 주 지 직 동 업 등 신상에 변동사항 생할 경우에는,④

지체없 도 에 알 야 한다.

원 타 시 거주지 직 한 는 원 격 상실하·⑤

격상실 시 원 도 에 납하여야 한다.

원 실에 든 문 생 경우에는 원본 책 한다.⑥

료 무료 하고 하는 료는7 ( ) 1 3①

과할 수 없 간 내 하 납 경우에는,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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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다 날 납한다 다만 등 특수한 단체에 하여는 지. , 1 50‧

할 수 다.

항에도 하고 다 각 어느 하나에1② 해당하 료

수 간 할 수 다.

독 실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1.

도 행사 참여 우수2.

독 진 에 여한 사람 또는 단체3.

다 각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할 수 다.

귀 료 고 등 귀 본 료1.

참고 료 행 료2.

간행물 각 신문 료3.

한 후 체할 수 없는 료4.

등 타 비도 료5. DVD

타 한 필 하다고 하는 료6.

아동 청 료 가 당하다고 경우에는 한④

할 수 다.

료 변상 료는 납 한 내에 납하여야8 ( ) ①

한다 료 한 내에 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 경우에는 연체.

한 수 만큼 지 다.

료 실 또는 훼 한 는 동 료 또는 도 지 사 료 체하여야②

하 체가 가능한 료는 시가 변상 하여야 한다.

료 체할 경우 별지 식 체 료 처리 에 재하고11③

리하여야 하 징수한 변상 산시재무 계규 하는 차에 라 시「 」

고에 수 납 하여야 한다.

료 폐 규 에 한 료 또는9 ( · · ) 8①

시에 참 하여야 할 다 각 같다.

료 보 리 수 지1. ·

료 편2.

도 특 과 문 고3.

료 내 과 문4.

규 에 한 료 폐 또는 시에 참 하여야 할8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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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각 같다.

가 상실1.

료 훼 또는2.

료 수 능처리10 ( ) 료 한 원과 가 료 납하지 아니하고

해 주 또는 행 어 료 수 납처리 가 가능한 경우에는( )

항에 하여 처리할 수 다8 1 .

료 규 에 하여 도 에 료 하고 하는11 ( ) 9①

는 별지 식 에게 하여야 한다3 .

료 에게 별지 식 한다4 .②

료 리 하여 별지 식 리하여야 한다5 · .③

등 수 료는 도 료 동 하게 취 한다.④

료가 도 합하지 않다고 단 경우 지역문 공간,⑤

사립문고 단체 등에 재 처리할 수 다.

원가 보 도 에 원 보는 도 비스 야12 ( ) ①

에만 사 할 수 다.

도 미 납 에 한하여 납 청 통보시 개 보 필 한 경우②

에 라 주 지 할 수 다21 22 .「 」

검 도 도 료 리 하여 에 상13 ( ) 2 1

체 검 실시하여야 하 필 한 경우 료 별 수시 검 실시,

할 수 다.

사 허가 우 순 규 에 한 도 내 시 사 하14 ( ) 12

고 하는 가 상 에는 다 각 순 에 하여 허가한다2 .

가 또는 지 단체가 주 주 하는 행사1. ‧

학 청 공식행사2.

비 리 사업 가 또는 지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3.

지역문 창 한 각 문 행사4.

문 술단체 등5.

타 동 건 경우 우 신청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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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신청 등 도 내 시 사 하고 하는 는 사 개시 지15 ( ) 15 ,

허가신청 변경 에 한함 하고 하는 는 사 개시 지 다 각(1 ) 10

첨 하여 에게 신청하여야 하 각 행사공연 등 보물 게첨할 경우에는 사 에, ‧

과 하여야 한다.

시 사 변경 허가 신청 별지 식1. ( ) ( 6 ) 1

사 계2. 1

타 필 하다고 하는3. 1

사 료수강료 납 도 내 시 사 하고 하는 는16 ( ) 13‧

규 에 한 사 료 사 개시 지 납 하여야 하 수강료는 수강 신청시에 액7 ,

납 하여야 한다.

사 료 감 에 거 사 료 감 고 하는 는 시17 ( ) 14

사 료 감 신청 별지 식 사 개시 지 에게 하여야( 7 ) 15

한다 다만 시가 주 주 하는 행사는 신청 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. , · 7

지 에게 통보하는 것 갈 한다.

사 료수수료 미 납 한 사 료수강료는 다 각 경우18 ( ) ①‧ ‧

하고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 가 시 사 수강 에게 지. ,

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시 사 승낙 사람 사 지 사 취 한 경우 사 료1. :

100 50

공 수행상 시 사 승낙 취 한 경우 사 료 액2. :

수강 가 수강신청 한 후 수강개시 에 취 하는 경우 수수료3. :

액

천재지변 등 가항 사 사 수강 가능 한 경우 사 료 수수4. : (

료 액)

항 규 에 한 사 허가 취 시 사 가 사 료1 2 4②

지 아니하고 시 변경 사 하고 할 에는 별지 식6

하여 취 허가 간 상당 시 사 에 라 사 할 수 다.

항 규 에 한 사 사 료 고 할 에는1 1 ,2 ,4③

시 사 료 신청 별지 식 에 시 사 변경 허가 사 료( 8 ) ( )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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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 수 첨 하여 에게 하여야 한다.

항 규 에 한 사 수수료 고 할 에는 수강료1 3 ,4④

신청 별지 식에 수수료 납 수 첨 하여 에게 하여야 한다( 12 ) .

료복사 드 하다가 사 하지 아니하여 생한 수수료 액 하지⑤

아니한다.

비 도 내 시 리하 하여 다 비 하고19 ( )

하여야 한다.

시 사 변경 허가 신청 수 별지 식1. ( ) ( 9 )

시 사 별지 식2. ( 10 )

에 규 하지 아니한 도 시 물 사 허가 등에 하여는20 ( )

산시 공 재산 리 시행규 등 규 에 한다「 」

보 규 에 규 필 한 사항에 하여는 한다21 ( ) .

시행 규 공포한 날 시행한다( ) .①

경과 규 시행당시 규 에 거 가 원 료( ) ,②

시 사 허가는 각각 규 에 하여 처리 것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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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용 시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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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1 ]

도 원

( )

도 원

사 진

: 0 0 0

원 : 0000000000000

산시 립 도

후( )

사항★ ★
도 시 해 주십시1. .

원 본 만 사 가능합니다2. .

간 책수 책3. : 1 3 14

주 지 연락처 변경 시 도 에 알 주4.

납 연체 시 연체 수만큼 지 니다5. .

한 료 실 시 동 료 변상※ ‧

료운 담당 암 도450-6575, 445-1800☎ ☎

월 도 미 도443-2642, 461-6178☎ ☎

미룡 도 남 도468-2241, 445-2241☎ ☎

지 : http://lib.gunsan.go.kr

산 시립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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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2 ]

원 가 신 청

신 규 재□ □

생 월 - 비

폰 우편 @

원 아 등학생 고등학생 학생 가□ □ □ □ □ □․

주

직 학/
해당( )

직
학( ) 학( / )

가 원

계 주민등 학 폰

본 산시립도 리운 한 수 실 또는 훼 시 변상( , )

규 에 하는 사항 수할 것 약하 산시립도 원에 가 하고 합니다.

원가 시 사항- -

도 는 산시민 재산 므 다루어야 합니다1. .

료 연체 시 연체 수 만큼 동 지 니 사 에 납 하여 주시2.

랍니다.

개 보가 변경 었 는 납 시 드시 알 주시 랍니다3. .‧

청 독 원 가 할 생하는 든 사항에 하여 청 신하여4.

책 질 것 동 합니다.

개 보에 거 문 지 등 할 수 습니다e-mail (sms) .※

월20

신청 또는 날: ( )

보 또는 날 폰: ( )( : )

산시립도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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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3 ]

료

수

단체( )

주

연락처

특 사 항

료

연 료 행 처 수량 비 고

1. 산시립도 리운 시행규 항 규 에 하여 귀11 1

도 에 료 하고 료 합니다.

료는 본 하 료 후 어 한 경우 막2.

하고 한 료 주 나 등 하지 않겠

약합니다.

월20

( ) 또는단체 경우그( )

산시립도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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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4 〕

주 :

:

귀하께 우리 도 에 한 등

료는 시민 문 술 과 료 할

것 약 드리 드립니다.

월20

산시립도 직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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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5 ]

료 수

연 수
료 행 처

행

도

수

량
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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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6 ]

시 사 변경 허가 신청( )

수

신

청

단 체 연 락 처

생 월

주

시 □ 실 □ 양문 실

행 사

사 간
월 시

월 시 지 간( )
행사참가 원

사 내 역

사 료 원 원(\ ) 납 원 월

변 경 사 항

변 경 변 경 후

행 사

사 간 참가 원( )

사 내 역

변 경 사

산시시립도 리운 시행규 규 에 하여15

같 사 허가 신청합니다( ) .

월

신 청 ( ) 또는단체 경우그( )

첨 사 계: 1 .

산시립도 귀하

시 사 변경 허가( )

산시립도 리운 시행규 규 에 하여 시 물 사 변경 허가15 ( )
합니다.

신 청 사 간 사 시 사 료 허가 건

. . .
지. . . 원

월

산시립도 직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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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7 ]

시 사 료 감 신청

신

청

단 체 사 변경( )
허가신청 수

생 월

주 연 락 처

시 □ 실 □ 양문 실

행 사

사 변경 허가( )
신청 수 월 행사참가 원

감 액 감 감1. 2. 50%

감 후 사 료 원 원(\ ) 납 원 월

감 신청 사

산시립도 리운 시행규 규 에 하여17

같 신청합니다.

월

신 청 ( ) 또는단체 경우그( )

산시립도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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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8 ]

시 사 료 신청

신

청

단 체 사 변경( )
허가신청 수

생 월

주 연 락 처

시 □ 실 □ 양문 실

행 사

사 변경 허가( )
신청 수 월 행사참가 원

액 원 (\ )

계 행 계

신청 사

산시립도 리운 시행규 규 에 하여18

같 신청합니다.

월

신 청 ( ) 또는단체 경우그( )

산시립도 귀하



제 호 시 보 금313 2009. 1. 30( )

- 57 -

별지 식[ 9 ]

시 사 변경 허가 신청 수( )

수

수

시

신 청 사
간 행사

행사
참가
원

사 료

과

사 료

비 고

허가(

여 등)

결 재

변경
신청 단체

변경
사
간

변 경
행사

변경
행사
참가
원

감액 담당 담 당

별지 식[ 10 ]

시 사

주 체 행사
사 참

원
사 료

별

비 고

연 극 악
공공

행사 집
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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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11【 】

체 료 처리

연 연락처

실 료 체 료

비 고

등 료 료 체

별지 식[ 12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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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신청

신

청

생 월

주 연 락 처

수 강

수강료납 월

액 원 (\ )

계 행 계

신청 사

산시립도 리운 시행규 규 에 하여18

같 신청합니다.

월

신 청 ( ) 또는단체 경우그( )

산시립도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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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제 호2009-226

산시청소년회 조례전 개정조례안 고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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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[ 1]

청소 사용료

( 5 1 )

본시 사용료1.

단 원( : )

분 사 용

평 일 토 일 공 일․ ․

행 사 공 연 행 사 공 연

청소 극장

(08:00~12:00) 30,000 40,000 50,000 35,000 50,000 60,000

후(13:00~17:00) 45,000 40,000 50,000 35,000 50,000 60,000

야간(18:00~22:00) 90,000 50,000 60,000 45,000 60,000 70,000

체

체

경

(08:00~12:00) 30,000 40,000

후(13:00~17:00) 30,000 40,000

야간(18:00~22:00) 45,000 60,000

각종

행사

(08:00~12:00) 90,000 120,000

후(13:00~17:00) 90,000 120,000

야간(18:00~22:00) 135,000 180,000

강 실 각 실당 일1 10,000 15,000

취미 실 일1 10,000 15,000

악감상실 일1 10,000 15,000

창작실 일1 10,000 15,000

일1 10,000 15,000

스코 일1 10,000 15,000

소 인당1 (1 ) 청소 일:2,000 :3,000․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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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속 사용료2.

단 원( : )

냉난 사용료3.

단 원( : )

타 사용료4.

단 원( : )

품 명 단 사 용 료 고

아 노 회1 20,000

사 회1 30,000

명

체 시간1 30,000

청소 극장 시간1 15,000

타 시 일1 5,000 각 실당

향

마 크 개1 2,000

마 크 개1 5,000

녹 회1 3,000

녹 료 회1 4,000

분 사 용 료 고

체 회1 100,000 회는 시간 내 다1 4 .

청소 극장 회1 30,000 후야간 각 회 본다1 .․ ․

타 시 일 실당1 ( ) 10,000 일1

분 사용료 고

회1 30,000 시 사용허가를 자가 부담 다.

녹 료TV 회1 30,000 시 사용허가를 자가 부담 다.

계료TV 회1 30,000 시 사용허가를 자가 부담 다.

라 계료 회1 20,000 시 사용허가를 자가 부담 다.

아취 료 건1 10,000 시 사용허가를 자가 부담 다.

막, 건1 5,000 시 사용허가를 자가 부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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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( 1 )

청소 사용허가 신청

신청인 주소1. :

명 주민등 번: :

단체명 번( ) : :

행 사 명2. :

사용 간 일간3. : 2 0 . . . . . . ( )∼

사용시 번 청소 극장 체 강 실 취미 실4. : ( ) ① ② ③ ④

악감상실 창작실 스코 소⑤ ⑥ ⑦ ⑧ ⑨

부속5.

사용자가 특별히 고자 는 시 :※

람 료 원6. :

참가인원 명7. :

상 같 시 사용 신청 니 허가 여 주시 랍니다.

월 일2 0

신청인 주소 :

명 인: ( )

단 체 명( ):

산 시 장 귀

품 명 량 품 명 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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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( 2 )

청소 사용변경허가 신청

신청인 주소1. :

명 주민등 번: :

단체명( ) :

귀 청소 사용허가를 았 나2. 2 0 . . . ( ) ( )

인 여 아래 같 사용변경코자 니 허가 여 주시 랍니다.

변경내역3.

가 변경. :

나 변경후. :

2 0 . . .

신청자 명 인: ( )

단 체 명( )

산 시 장 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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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( 3 )

청소 사용 허가

신청인 주 소1. :

명 주민등 번: :

단체명( ) :

사용시2. :

사용목 사3. :

사용허가 간 일간4. : 2 0 . . . 2 0 . . . ( )∼

사 용 료5.

허가 건6.

산시 청소 운 규 에 여 같 허가 니다4 .

월 일2 0

산 시 장

사 용 시 사 용 료 산 출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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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( 4 )

산시 청소 시 임 차 계약

산시청소 시 매 포 임 차 운 에 있어 임 인 산시장 갑 라 고( ) “ ”

탁인 시 동 번지 를 여 다 사 계약( · · ) “ ”○○○

계약 액 원

￦

갑 책임 에 있는 산시청소 시 매 포 임차 경 에 있어1 “ ” “ ” ( )

청소 시 목 에 지 않는 량 운 자 를 다 여야 다.

산시청소 운 에 보증 계약일 부 일 지 시에 납부 여야2 16 10

당월 사용료는 월 일 지 시 고에 납부 여야 다10

임차 운 에 있어 청소 목 에 는 행 를 여 는 아니3 “ ”

다 각 사 여야 다.

시 장내 청결 지1.

부당요 징 지2.

주 매 지3.

갑 업 상 요에 라 요 는 시 업 시 보고 시 개4 “ ” “ ” ,

타 에 는 요 가 있 에는 지체 없 행 다.

임차 경 에 른 과실 또는 불법 행 인 여 생 민 사상 일체 책임5 “ ” ·

진다.

외 임차권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 없다6 “ ” .

본 계약 약코자 에는 약 일부 늦어도 개월 지 갑에게 통지7 “ ” 1

여야 다.

갑 다 각 에 당 에는 임 차 계약 일 약 있8 “ ” “ ” 1

다.

본 계약 약1. “ ”

갑 당 지시 요 에 불 거나 업 상 과실 인 여 갑 신 매우 손2. “ ”

상시켰

당 없 계속 일 상 업3. “ ” 5

본 계약 행 능 없다고 인4. “ ”

갑 행 상 요에 라 약 지 않 아니 사 있5. “ ”

계약 약 었 에는 약일 부 일안에 계약 당시 여 갑 에게 돌9 10 “ ”①

주고 퇴거 다.

퇴거 지연 생 손 는 매 일에 원씩 갑 에게 상 다“ ” 1 20,000 .②

본 계약 약 산시청소 운 규 여야 다10 “ ” .①

규 인 여 갑 에게 끼 손 에 여는 상 책임 갖는다“ ” .②

상 요 날 부 일 내에 상 지 않 에는 갑 납부 보증30 “ ” “ ”③

충당 고 일 내에 동보증 충당 야 를 행 않 시는 갑 일“ ” 15 “ ”

약 있다.

계약 간 월 일부 월 일 개월 다11 .○○

결산 보고 여야 다12 “ ” .



제 호 시 보 금313 2009. 1. 30( )

- 72 -

본 계약 사 에 가 있 에는 갑 에 른다13 “ ” “ ” .①

계약 는 갑 재산상 타 손 상에 있어 당 연도 재산 납부 액“ ”②

원 상 재산 소 자인 연 책임 보증인 명 연 통 작 여 갑 과30,000 “ ” 2 2 “ ”

각 통씩 보 다“ ” 1 .

임차인 주 소( )

명 인( )

연 보증인 주 소

명 인( )

연 보증인 주 소

명 인( )

붙임 보증인 인감 증명 각 통: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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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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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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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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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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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 규칙안

군산시 자 치 진조 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 한다

조6

조 항7 1

조 항7 2

조 항8 1

조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9 5

조의 을 다음과 같이 신 한다9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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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10 1

조의 을 다음과 같이 신 한다10 3 .

조 항 조 조 항을 조 조 항 로 한다12 1 “ 28 2 ” “ 33 2 ” .

조 항12 3 조 조 항을 조 조 항 로 한다“ 28 3 ” “ 33 3 ” .

조 항 조 조 을 조 조 로 한다12 4 “ 24 ” “ 33 ” .

별표 를 별지 같이 한다2 .

별표 의 별표 의 별표 의 를 각각 별지 같이 신 한다6 2, 8 2, 9 2 .
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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